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

려 한 30대 탈북민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

다.

1985년 북한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A씨는 지난 2016년 국군 포로의 손녀인 B씨와 결혼했다. 이후 탈

북을 결심한 A씨 부부는 2018년 3월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했고, 몇몇 국가를 거쳐 한국에 발을 

디뎠다.

하지만 A씨는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환각 증상을 앓는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지난해에

는 아내로부터 이혼까지 당했다.

인쇄 닫기

생활고·향수에 월북 시도 30대 탈북민…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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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경제적 궁핍함과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에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

다. 그는 중국을 거쳐 월북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자 발급이 

여의치 않자 강원도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군의 DMZ 남방한계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붙잡

혔다. 현장에서는 절단기와 휴대전화 4대 등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이 입북에 성공했으면 북한 이탈과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하나원 등을 

통해 알게 된 조사 방법과 신문 사항, 기관의 위치·구조, 입·퇴소 과정, 다른 탈북민들과 신변보호 담

당 경찰관의 인적 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군사시설을 통해 입북하려 해 잠입 경로 등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이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자백하고 있는 점, 그가 부인과 장모의 권유로 탈북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쉽게 정착하지 못했고 부인과도 이혼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

혔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4/14 08:00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Page 2 of 2연합뉴스

2021-04-14https://www.yna.co.kr/view/AKR20210413112100004?section=popup/print


